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
법률 [시행 2023. 7. 1.] [법률 제19209호, 2022. 12.
31., 일부개정]

개정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(법률 제18928호, 2022. 6. 10. 공포, 2023. 7. 1. 시행)됨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“노무제공자”의 보

수 적용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또한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롭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월별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

하도록 하여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,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, 과점주주, 사업양수인에게 부족분

에 대한 2차납부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. 또한 개정법은 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체납기간 2년에서 1년으로, 체

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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